
공동등록 협의체 대표자 선정 안내공동등록 협의체 대표자 선정 안내공동등록 협의체 대표자 선정 안내

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‘공동등록 협의체 
운영‧관리 절차’에 따라 ‘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’은 화학물질 공동등록을 
위한 협의체의 대표자 선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. 
  각 협의체별 회원은 <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화평법IT시스템)> 로그인 후 <공동
등록협의체시스템> 내에서 희망 대표자를 확인하시고 다음과 같이 대표자 선정에 
대한 의견제시 또는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  1. 기 간 : ’15.  1. 기 간 : ’15.  1. 기 간 : ’15. 12.12.12. 5 ~5 ~5 ~ 12.1412.1412.14
  2. 참여방법  2. 참여방법  2. 참여방법
   ①   ①   ① 대상 : 1개 이상의 협의체 회원가입 및 대표자를 신청한 협의체대상 : 1개 이상의 협의체 회원가입 및 대표자를 신청한 협의체대상 : 1개 이상의 협의체 회원가입 및 대표자를 신청한 협의체
       ②②② 의견제시 : 협의체의 대표자 신청기관이 1개의견제시 : 협의체의 대표자 신청기관이 1개의견제시 : 협의체의 대표자 신청기관이 1개
     대표자를 신청한 기관의 대표자 선정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반대사

유 및 대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(발송된 메일로 회신)
   ③   ③   ③ 투표참여 : 협의체의 대표자 신청기관이 2개 이상투표참여 : 협의체의 대표자 신청기관이 2개 이상투표참여 : 협의체의 대표자 신청기관이 2개 이상
     대표자 신청기관을 확인한 후 최종 공동등록까지 협의체를 원활히 이끌어 갈 

수 있는 기관 등에 대표자 투표
  기간 내 의견제시 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대표자 선정결과를 이견 없이 
수용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 ※ 대 표 자  희 망 기 관 은  필 요  시  협 의 체  회 원 을  대 상 으 로  대 표 자 의  역 할 수 행 에  대 하 여  안 내 할  수  있 음

▶ 향후 진행일정▶ 향후 진행일정▶ 향후 진행일정

  - 대표자 선정의견 취합 : 2015.12.15. - 대표자 선정의견 취합 : 2015.12.15. - 대표자 선정의견 취합 : 2015.12.15. ~~~

  - 선정대표자 시스템 등록 및 공식화 : 2015.12.15.  - 선정대표자 시스템 등록 및 공식화 : 2015.12.15.  - 선정대표자 시스템 등록 및 공식화 : 2015.12.15. ~~~

  - 대표자 선정 후 공동등록지원시스템  - 대표자 선정 후 공동등록지원시스템  - 대표자 선정 후 공동등록지원시스템***을 활용하여 협의체 활동을 활용하여 협의체 활동을 활용하여 협의체 활동
   * 공동등록지원시스템(http://www.chemnavi.or.kr) : 협의체 내 회원의 정보교류 및 협의체 

활동을 위한 창구(커뮤니티)(상세 매뉴얼은 추후 공지)

※ 문의사항 ☎ 02-6050-1311~1315<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>※ 문의사항 ☎ 02-6050-1311~1315<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>※ 문의사항 ☎ 02-6050-1311~1315<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>



1310-73-2 115-86-6 96-33-3 108-46-3 7782-50-5 7803-49-8 68515-48-0

1309-64-4 121-44-8 85535-85-9 123-91-1 2451-62-9 127-18-4 14324-55-1

7664-39-3 123-31-9 1222-05-5 10039-54-0 109-86-4 12656-57-4 95-48-7

79-10-7 75-09-2 4098-71-9 7697-37-2 106-99-0 75-21-8 302-01-2

100-42-5 95-33-0 98-00-0 106-44-5 136-23-2 5064-31-3 111-77-3

10043-35-3 822-06-0 7772-99-8 75-05-8 95-47-6 90-43-7 7440-23-5

64-18-6 71-43-2 137-26-8 97-86-9 142-90-5 7637-07-2 7719-09-7

7631-99-4 149-30-4 108-39-4 12442-27-2 26447-40-5 97-77-8 117-81-7

75-75-2 91-20-3 1303-86-2 101-72-4 90-30-2 67-66-3 13463-41-7

1330-43-4 120-78-5 7681-52-9 7722-84-1 1300-71-6 68479-98-1 14915-37-8

111-92-2 29590-42-9 107-19-7 98485-71-3 95-53-4

108-38-3 107-06-2 330-54-1 13360-57-1 1631-25-0

108-45-2 68515-49-1 90640-84-9 65996-85-2 823-40-5

143-33-9 1332-07-6 91-22-5 88-72-2 13446-48-5

26761-40-0 137-30-4 2687-25-4 8001-58-9 584-84-9

131538-00-6 106-46-7 496-72-0 1028647-93-9

5124-30-1 75-01-4 131-17-9 95-80-7

84-74-2 96-05-9 7726-95-6 12185-10-3

75-56-9 107-13-1 106-49-0 75-44-5

8014-95-7 78-79-5 58339-34-7 2437-29-8

#. 첨부 : 대표자 선정 의견제시물질, 투표참여 물질 목록#. 첨부 : 대표자 선정 의견제시물질, 투표참여 물질 목록#. 첨부 : 대표자 선정 의견제시물질, 투표참여 물질 목록
<첨 부>

1. 의견제시 물질 목록(CAS No. 기준)

2. 투표참여 물질 목록(CAS No. 기준)
95-50-1 107-15-3

872-50-4 106-50-3

2634-33-5 112-34-5

68-12-2 79-06-1

108-88-3 75-59-2

67-56-1 101-68-8

1330-20-7 793-24-8

78-93-3 96-45-7

141-78-6

108-95-2

110-82-7

※  1 2 .5 ~ 1 2 .1 4  기 간  중  대 표 자  선 정 절 차 를  진 행 하 지  않 은  물 질 은  추 후  대 표 자  신 청  및  추 가  

협 의 체  가 입 을  받 은  후  대 표 자  선 정 절 차 를  진 행 할  예 정 입 니 다 .


